
Ⅱ. 서비스표( Se rvice Mark)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라" (고린도후서 4장 1 8절)

1. 서비스표의특수성

서비스는 상품과 달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

접 제공되므로 전전유통(轉轉流通)될 수 없으며 영업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호(Trade Name)나 사호

(House Mark)와 같은‘영업표(營業標)’의 성질을 갖으며 서

비스업은‘무형의 재화’이므로 서비스표를 서비스업에 표시

하여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표보다 상대적으

로‘광고선전적 기능’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슬로

건, 캐치프레이즈,1 )소리 등이 서비스표의 구성요소로서 많이

Ⅰ. 머리말

“우리는 상표를 알고있는가?”이 질문에 대해긍정적인 답

변과함께구체적인예를제시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브랜드

나 브랜드네임과같은용어도빈번히 접해보았을것이다. 그

렇다면, “상표의 또 다른 명칭이 브랜드인가?”, “서비스표는

무엇인가?”, “상표, 브랜드, 서비스표 및 상호를 각각 구분할

수 있는가?”이러한 질문들에는 아마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다. 왜냐하면흔히혼동되는개념이상표와브랜드, 서

비스표와 상호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

자면 상표는 상인이 자신의상품을다른 사람의 상품과구별

하기 위하여 상품에부착하는 것으로, 자동차에사용되는“산

타페(SANTA FE)”라는 상표를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서비

스표는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재화인서비스를 제공할때 사

용되는표시로써, 예를 들어“피자헛(PIZZA HUT)”은 음식및

음료를제공하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서비스표이다. 한편상호

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상의 이

름이다. 예를 들면“산타페”라는자동차상품의경우에는“㈜

현대자동차”라는 상호가 그 상인의 영업상 이름이 되고, “피

자헛”이라는 음식점의 경우에는“㈜한국피자헛”이라는 상호

가 그 상인의 영업상 이름이 된다. <표 1 . >에서 보다시피 브

랜드는이들모두를포함하는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개념정립 및 서비스표에 주안

점을 두고 서로 비교·분석하여 서비스표를 보다 명확히이해

하고자한다.

서비스표( S er v ice Ma rk )
바로알기 상표조사분석팀

이승우

<표1. 브랜드( B r a n d )의개념> 

상위 개 념 하 위개 념 정 의

브랜드
( B r a n d )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의 결합으로 이

루어진 모든 종류의

식별표지(識別標識)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

괄적인이름

브랜드네임
(Brand Name)

브랜드마크
(Brand Mark)

트레이드네임
(Trade Name)

트레이드마크
(Trade Mark)

1) 슬로건( s l o g a n )은상업광고나정당및기타단체에서팔려고하는것또는말하고자하는것을사람들로하여금기억하기쉽도록사용하는짧은문구로“I'm lovin'

i t”(맥도널드), “Just do it”(나이키), “Always Coca Cola”(코카콜라) 등이있다. 캐치프레이즈( c a t c h - p h r a s e )는유명인(실존인물또는가상캐릭터)이자주사용하여

잘알려진문장또는문구로영화'터미네이터'에서아놀드슈워츠네거의"I'll be back", 만화'심슨가족'에서호머심슨의"D'oh!", 영화'제리맥과이어'에서쿠바구

딩주니어의"Show me the money!" 등이그예이다.

[출처: 김연수, 「C I P와상표전략」, 화학사, 1986, p. 104.]

소리내어 부를 수 있는 낱말, 문자, 숫자등으로

된상품의이름으로상품명칭이라고도한다.

상표의 일부로서 이름으로 소리내어 부를 수 없

는기호, 도형, 색채디자인등의부분을말한다.

상인을나타내는영업상의명칭으로상호(商號)라

고도 하는데 상호가 상표로 쓰이는 경우에는 상

호상표(商號商標)라고부른다.

상표중에서특허청에등록하여법률적 독점권을

부여받은상표만을말한다. 침해자에대하여민·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수단

이부여된다.

무형의서비스, 즉타인을위하는서비스또는이

익을목적으로행하여지는용역에사용되는표지

이다.

서비스마크
(Servic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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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고 있다.2 ) 서비스표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 개념, 사

용대상, 기능상 및 사용행위상으로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 개념상의차이

상표법상 상표(Trade Mark)는“상품을 생산·가공·증명또

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업무에 관련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법제2조 제1

항 제1호). 반면, 상표법상 서비스표(Service Mark)는“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법제2조

제1항 제2호) .

2) 사용대상의차이

상표의사용대상이 눈에 보이는 상품이라면 서비스표의사

용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다. 상표법상에는 상품

과 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기본적인 개념정립은

상품학상의 상품( G o o d s )과 경제학상의 서비스(Service) 개념

에 의존하면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상품학상의상품이란 시장에서 교환을목적으로 생산되

며 그 자신이 사용가치를 가지는 유체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유체성·실질성·가동성·거래성등의 특성을지닌 것이다. 이

에 대해 상표법상 상품은“운반가능한 유체물로써 반복거래

의 대상이되며 자타상품을 식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표

법상 상품류 구분에 포함된것”은 상품으로 본다. 한편, 경제

학상의 서비스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용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품생산과 상관없이 타인을 위하여 제

공하는 편의를 총칭하는 것으로 무형성·이질성·비분리성·

소멸성3 ) 등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 이에 대해 상표법상 서비

스는“적어도 무형의 상품으로 불릴수 있을정도의독립적인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표심사기준 제 4 8조 제1

항에서ⅰ) 서비스의 제공이독립하여상거래의 대상이될 것.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농·축·수산업자 및 임업자

등이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은 해당하지 않음 ⅱ)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일 것. 동일 기업체내부의 운송·통신·기타 용역업무를 수행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ⅲ) 서비스의 제공이나 또는 상품판

매에 부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닐 것. 서비스업

을 하는 자가 그 부대업무에 관련되는 상품에상표를사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별도의등록을 받아야 함을 서비

스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서비스란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

이 되는 것만을 말하며 상품판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서비

스는제외된다”고 정의내릴수 있겠다.4 )

3) 기능상의차이

상표 및 서비스표의 기능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

목할 점은 앞서언급했듯이서비스표의광고선전적기능이다.

4) 사용행위상의차이

먼저상표의사용행위에 대하여알아보면ⅰ) 상품또는상

2) 문삼섭, 「상표법」(제2판), 2004, 세창출판사, p. 149.

3) ①무형성: 형태가없는것으로만지거나볼수없고그가치를평가하기가용이하지않음, ②이질성: 생산및인도과정에서여러가지가변요소가많기때문에

서비스제공자가동일하더라도시간과고객에따라서비스의내용이나질이다를수있음, ③비분리성: 상품의경우생산된후여러유통경로를거쳐소비되지만

서비스는생산과동시에소비되므로소비자가서비스공급과정에참여하는경우가많음, ④소멸성: 상품은판매되지않을경우저장이가능하나서비스는판매

되지않을경우사라져버림, 특허청,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2002, p. 9.

4) 대법원1999. 5. 27 선고, 98허6612 판결참조.

<표2. 상표및서비스표의기능상차이점> 

기능 상표(Trade Mark) 서비스표(Service Mark)

출처표시적
기능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선전적
기능

특정제조업자의상품이나판매

업자의상품을다른사람의상

품과구별하여혼동없이그상

품의출처를표시하는본질적

기능

동일상표가부착된상품을구입

하는경우에전에구입했던제

품과동등한품질을유지하고

있음을확신시켜주는신뢰기능

T V등매개수단을통하여상품

에관한정보가소비자에게직

•간접적으로전달되어깊은인

상을심어줌으로써상품을선전

•광고할수있는기능

원칙적으로 상표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

나 서비스표의사용 대상인 서비스가 무

형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자

체에 부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나 공간 등에 표

시하거나 서비스 제공수단이나 물품 등

에표시할수밖에없음

상품과 달리 서비스 자체가 최초의 제공

자를 떠나전전하여제 3자를 통하여 최

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일은 드물며, 서

비스제공자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제공자를 떠나 마

크 자체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출처표시적기

능과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님

서비스표는 출처표시나 품질표시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광고선전적 기능을 주기

능으로 하는데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표를 광고선전함으로써 고객흡입

력을획득하는데주력하게됨

[출처: 특허청,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200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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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 9조 1항) .

2) 서비스표와상표간의유사여부판단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는 서비스표와 상표 사에에출처의오인·혼동의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상표심사기준 제4 8조 제2항) .

서비스업과 상품간에 밀접한관계가 존재하여 서비스표와 상

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경우에는 상표 상호간 유사

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예를 들면, ⅰ) 선등록 또는 선

출원된 표장이있는 경우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또는제8

조를 적용하여 거절하고, ⅱ) 표장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제 7

조 제1항제1 1호를 함께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표심사

기준 제4 8조 해석참고자료5). 서비스표와 상표 사이에 출처

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ⅰ)

양표장의 유사성 ⅱ)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표의 지

정상품에 사용되는 상품의 동종성 ⅲ) 표장의 주지도(등록여

부 및 시기, 광고·선전 등의 정도 및 보급도) ⅳ) 표장의 독창

성 ⅴ) 기업의 다각경영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한다(상표심사기준제4 8조 제3항) .

3. 서비스표와상호

최근 상호나 회사의 명칭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

호가 상인을나타내는표지로서, 사용하는 자의 신용이나명

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ⅱ) 상품 또는 상품의 포

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ⅲ)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

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로명시하고 있다(법제2조 제1항 제6호). 또한,

위의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표시

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표

장의형상으로하는것을포함한다(법제2조제2항) .

한편, 서비스표의 사용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토록 되어있다.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르자면, 서비스는

무형의 용역으로서 서비스 자체에 표장을 표시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서비스제공수단이나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하거나 표시하여 전시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

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 등에 표시하여 전시 또

는 반포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 전

문식당에서 튀김닭을 서비스 제공장소인 식당에서 제공하면

서 그 제공에 이용되는 그릇, 컵, 접시 등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거나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직접배달하면서 포장용기나

포장지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의 사용행

위에 속한다. 그러나, 튀김닭을 포장하여 유통과정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속하므로 이 경우 별도

로 상표로출원해야한다.5 )

2. 서비스표와상표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하여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인 서비스표도 상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당해 표지에 화체(化體)된 서비스업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출

처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6 ) 아래에서는 서비스

표와상표의관계및 유사여부판단에 대하여알아보자.

1) 서비스표와상표의관계

상표법에서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법제2조 제3항). 따

라서 식별력규정, 부등록규정, 기타 절차적 요건에관한 규정

은 상표와 마찬가지로서비스표에도적용된다. 또한다류1출

원등록제도의 도입에 의하여상표와서비스표를 1출원 할 수

있으며(법제1 0조 제1항)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허용하고 있다

5) 특허청, op. cit., p. 12 ~ 13.

6) 문삼섭, op. cit. p. 150.

<표3. 서비스업과상품의유사범위판단대상예시> 

N I C E분류한국분류 서 비스 업 N I C E분류 한국분류 상 품

서 비스 업 상 품

3 5 0 4

3 5 0 6

3 6 0 5

3 7 0 1

3 7 0 2

3 8 0 1

4 0 0 1

4 1 0 3

4 1 0 9

4 2 0 1

3 5 0 2

4 5 0 2

1 2 0 5

1 2 1 1

1 2 1 1

0 4 0 1

0 5 0 1

0 6 0 1

1 1 0 1

1 2 0 1

1 2 1 0

1 2 0 3

1 2 1 4

의약품판매알선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토목건축장비임대업

수선업

통신기기임대업

특수가공업

서적·잡지등출판업

스포츠·오락장비및기기임대업

컴퓨터및관련기기임대업

의류대여업

0 5 0 6

-

-

-

7류

-

0 9 3 2

-

1 6 2 5

-

0 9 3 3

2 5류

1 0 0 4

-

-

-

3 8류

-

3 9류

-

5 2 0 1

-

3 9 0 9

4 5류

의약품

판매대행대상상품

판매알선대상상품

중개대상상품

토목건축장비류

수선대상상품

전기통신기계기구

특수가공대상상품

서적·잡지등인쇄물

스포츠·오락장비및기기

컴퓨터및 관련기기

의류

[출처: 특허청,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2002,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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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유지에 크게기여하고, 또상호를도용하는 사례가늘

어나면서 유통과정의 상거래 질서 파괴로 인한 피해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상호에 대한

정의를내린후 서비스표와상호와의 관계를알아보자.

1) 상호(Trade Name)의정의

상호(商號)란 상인이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

하는 명칭으로서 인적(人的) 표지(標識)인 동시에 영업의 동

일성을 나타내는 영업표지이다. 상호는 영업상 자기를 표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만 표시하여야 하며 호칭

될 수 있어야 하므로도형 또는기호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한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등의예에서처럼회

사의 상호는 그 회사의 종류를 명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는 상호단일의 원칙에 의하여 회사의 경우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상의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에 하나의

상호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상호가 식별력이 있을 경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에 의하여 보호된다. 식별력이 없는 경

우에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된 후에 보호될수 있다.

일정 지역범위 내에서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상호를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의 폐지와 손해배

상을청구할수 있다.

2) 서비스표와상호의관계

서비스표는“무형의 서비스”, 즉“타인을 위하는 서비스또

는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용역”에 사용되는 기호, 문

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것들의 결합과 여기에 색채를

결합된 표장이며, 서비스표와 상호의 관계는 상표와 상호와

의 관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상표법

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받고 그 보

호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에 미친다. 그러나 상호는 상법에 의

해 보호를받으며 그 보호범위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을 경

우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만 동일한 영업을 하는

비슷한 상호의 등기를 막을 수 있다. 상호등기를 신청하면 등

기소공무원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호가있는지 조사를하는

데 이 때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 군내에서의 동일한 영

업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질 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

되어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서

비스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할뿐 상호로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 상호와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법

에 의하여보호를받고 또 서로 공존할수도 있다.7 ) 그러나서

로 간에 표지의구성이 유사하고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의 기

능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기업이미지 통일

화 전략(Corporate Identity Program)으로인하여 상표의 상호화

(商號化) 및상호의상표화(商標化)8 ) 경향이강하게되었다.9 )

7) 유미특허법인홈페이지, 「상표제도연구」, http://www.youme.com/2003/easytm/introTM2.asp

8) ‘상표의상호화’란상표로얻은신용을극대화하기위하여상표를회사명으로바꾸는것으로예를들면조선맥주를하이트맥주(주), 광신화학을(주)모나미로변

경하는것과같다. ‘상호의상표화’란상호로서의지역적한계를극복하여대한민국전역에독점배타적인권리를확보하고상호로서얻은신용을극대화하여상

표에그후광효과가미치도록하기위하여상호를상표로등록하는것이다. 그예로는‘(주)농심’이라는상호를‘농심’과‘농심새우깡’과같이상표로등록시키

는것이다.

9) 문삼섭, op. cit. p. 66 ~ 68.

<표3. 서비스표와상호의비교> 

서비스표(Service Mark) 상호(Trade Name)

타인을위하는서비스또는이익을목적

으로 행하여지는용역에 사용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것들의

결합과여기에색채를결합된표장

무형(無形)의서비스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및색채의결합

일면성(재산적성질)

개별서비스를 매체로 해당 지정서비

스의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선전가

능을수행함

상표법

대한민국전역

•지정서비스업의 관계에서 용역제공수

단, 목적또는장소가일치하는정도

•용역제공과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정도

•용역제공을 받는 수요자의 범위가 일

치하는정도

•서비스업종 분류상 동일한 업종에 속

하는지의여부

상표등록원부(상표공보)

등록일로부터1 0년( 1 0년마다갱신가능)

3년

등록주의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과의분리이전도가능

우편또는전자출원가능

상품과 함께 전전유통(轉轉流通)되지

않음

상인이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기 위하

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인적(人的)

표지(標識)인동시에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영업표지

회사(법인또는개인)의명칭

문자로만표시되고호칭될것

이면성(재산적성질＋인격적성질)

기업의총괄적이미지를통하여영업자가제

조·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상품표지 기능을

갖는외에인적표지및영업표지로서기능함

상법

동일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

(등기소관할구역내)

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호자체를

관찰함(발음, 관념, 문자에서유사여부

판단)

등기부

영구

2년(상법2 6조)

사용주의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타인의 사용폐지

청구,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가능

영업과함께이전하는경우에만인정

(상법2 5조1항)

당사자출두주의

상품과 함께 전전유통(轉轉流通)되지

않음

정의

대상

구성

기능

보호법률

적용범위

유사판단

공시방법

배타적기간

불사용기간

권리의발생

보호방법

권리이전

신청출원

기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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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다른 사람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유형물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상표와는 달리 무

형의 상품인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비스표를

서비스업에 부착하여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을가지고

있다. 서비스표와 상표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표에

대해서 그 보호대상이나 식별력 등과 관련하여 상표에 관한

규정을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로서의 특성을 충

분히살릴수 없다는제도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또한서비

스표와 상호의 관계에서는 상호의 상표화 및 상표의 상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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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강하게대두되어 실제 거래사회에서는 권리의저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규정이 필요하

다. 앞으로 신상품못지않게 신종 서비스업의 탄생 및 세분화

가 명약관화하게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향후 서

비스표의 고유한특성을 반영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보호범위

도 확대시키는제도적개선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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